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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5조(국제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학술단체 가입 및 국제학술회의 유치)
본 학회가 국제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할 경우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직위원회 임원)
조직위원장의 임․면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하고 조직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선임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사무국 운영)
1. 조직위원장은 진행상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학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은 학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독립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행사가 끝나면 60
일 이내에 행사결과 및 에산집행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모든 행사관계 서류를 본 학회 사무국에 이
관한 후 해산한다.

▣ 定款 및 諸 規定 ▣

국제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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